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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

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ᆞ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을 개선

하고자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

하고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을 보호함”을 목적

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2019년 8월 27일 제

정(2020년 8월 28일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어선 해양사고 발생률은 2017년 2.91%에서 

2018년 3.05%, 2019년 3.24%, 2020년 3.55%, 2021
년 3.01%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전과 비교

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K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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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어선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설비 개선 및 검사 강화 등 물적안

전 확보와 인적오류(Human error)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감독 강화 등을 통한 인적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예산 및 인력의 추가적인 부담, 어선원들의 

비용 및 시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어선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나 제도

의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Ryu and Kim, 
2019).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근해어선과 원양어

선의 직무상 사고(실종 및 사망) 발생률을 살펴

보면, 인원수 기준으로 연근해어선의 직무상 사

고(실종 및 사망) 발생률이 원양어선보다 4.5배 

높게 나타났다(MOF, 2022). 또한 최근 5년간

(2018~2022년) 어선의 해양사고 원인의 78% 이상

이 인적요인에 의한 운항과실로서(KMST, 2022), 
어선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선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강화를 통한 인적안전 확보가 필요

하다.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선원법」에 따른 

기초안전교육과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조업

안전교육이 있다. 그러나 「선원법 시행령」제6
조에서 승·하선 교대가 잦은 연근해어선 부원의 

경우 행정 간소화를 위해 승·하선 공인이 면제되

고 있다. 선원의 승선자격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선원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 

없이 승·하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연근

해 어선부원의 경우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

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어선원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에는 어선원 안전교육과정의 개선이 주

를 이루고 있다. 이에는 상선과 어선의 설비 차

이로 인해 어선원에 적합한 안전교육 시행을 위

한 「선원법」상 기초안전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Cho et al., 2017) 및 어선원 안전교육 과정

별 특화와 전문 해기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전반

적인 어선원 안전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Ryu and 
Kim, 2019)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하에서 

이러한 안전교육의 이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연근해 어선원의 해양사고를 줄

이기 위해 현행 「선원법」을 적용받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 어선원을 중심으로 교육 

및 감독제도 분석을 통해, 연근해 어선원의 안전

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

다. 

Ⅱ. 연구 방법 

연근해어선의 인적원인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

이기 위해서는 어선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Kang, 2008). 
본 연구에서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총톤수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어

선원의 안전교육 실태와 어선원 공인제도의 현황

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의 해

양사고통계자료, 해양수산부의 한국선원통계연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안전교육통계자료와 「선

원법」, 「어선안전조업법」등 안전교육 관계 법

령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연근해어선 부원의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선원법」상 기초안

전교육 규정 및 연근해어선 부원의 공인면제 규

정에 대한 문리적 해석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원양어선 부원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내·외국인 연근해어선 부원의 안전교육 이행방안

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어선원 안전교육 현황 및 문제점

가. 어선 및 어선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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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총 어선 척수는 65,531척이며, 그 

중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2,727척으로 전체

의 4.16%, 20톤 미만 어선은 62,804척으로 전체의 

95.83%로 어선의 대부분은 「선원법」 적용을 받

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으로 상세 현황은 

<Table 1>과 같다(FIPS, 2023). 

Less than 
10 Ton

10 Ton ~ 
Less than 
20 Ton

20 Ton 
or more Total

Ocean-going 
Fishing 
Vessel

0 0 192 192

Offshore 
Fishing 
Vessel

320 216 1,956 2,492

Coastal 
Fishing 
Vessel

36,831 78 153 37,062

Aquaculture 18,140 716 59 18,915
Inland water 

fishery 2,997 4 0 3,001

Others 3,366 136 367 3,869
Total 61,654 1,150 2,727 65,531

Source: Fisheries information portal service(FIPS), 2023

<Table 1> Status of Fishing Vessel by Kind of 
Business

Korean fishery Foreign 
fisheryOfficers Ratings Sub-total

Ocean-going 
fishing vessel 991 160 1,151 4,324

Coastal/offsh
ore fishing 

vessel
4,446 9,088 13,534 8,916

Total 5,437 9,248 14,685 13,240
Source: MOF, 『Korean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2022

<Table 2> Status of fishery employed in 
korean-flag fishing vessels in 2021

2021년 말 기준 「선원법」을 적용받는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총 27,925명

이며, 이중 내국인 선원은 총 14,685명(52.6%), 외

국인 선원은 13,240명(47.4%)으로 상세 현황은 

<Table 2>와 같다(MOF, 2021).

나. 내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현황 및 문제점

 (1) 선원법 적용 선박

「선원법」을 적용받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

선원의 안전교육은 「선원법」 제116조, 「선원

법 시행령」 제43조, 「선원법 시행규칙」 제57
조 및 [별표 5의5]에 근거하여 어선원의 직급, 선

박톤수 및 항행구역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원법」상 기초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어

선의 선박직원, 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

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4.5일의 신규교육

과 5년내 2일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연해

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 제외한다)의 부원으로 승무하고

자 하는 사람(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

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2일의 

신규교육과 5년내 1일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

다. 
현행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에 따른 

어선원의 안전교육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다음

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선원법」적용선박 

확대를 위한 2005년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총톤

수 20톤 이상 25톤 미만의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

부원의 기초안전교육 대상면제가 아직까지 유지

되고 있다. 이러한 “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 

제외한다”는 적용제외 규정은 해상근로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선원

법」의 적용대상을 25톤 이상 어선의 선원에서 

20톤 이상 어선의 선원으로 확대하도록 노사간에 

합의를 반영한 2005년 3월 31일 「선원법」 제2
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개정에 따른 결과로서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가 2005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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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비고 

제4호 어선의 부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 면제규

정과 2015년 1월 6일 「선원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어선의 부원에 대한 재교육 규정이 상충된

다. 동 규칙 [별표 5의5] 비고 제4호는 “1월 이상

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

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어선의 부원(원양

어선의 갑판장 및 조기장을 제외한다)으로 승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해 “기초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으

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

(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다)의 부원

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

정규정에 따른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어선의 

부원에 대한 재교육이 규정이 도입되었다. 따라

서 현행 규정상 어선의 부원에 대한 기초안전교

육 면제규정과 재교육 규정이 상충하고 있다.

 (2) 선원법 미적용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원의 안전교육은 「어선

안전조업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

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한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조업교육은 질서유지 및 

안전한 조업 등의 내용으로하는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과 월선·피랍 대비 안전사항 등의 내용

으로 하는 연 1회 2시간의 특별교육으로 구분된

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의 대상자가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에서 

안전조업교육 대상자 외의 선원에게는 어선의 소

유자 또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 실습형 안전교육이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 선

원의 해상생존지식, 선상소화지식 및 비상대응 

리더십의 정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Han, 
2017).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당사자인 선원이 비

상대응의 주체이나 생존에 대한 심리적 압박(심
리적 공항상태)으로 인한 이성적 판단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이론교육보다는 실

습형 교육, 선내 훈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안전

조업교육 대상자 외의 선원에 대한 현장에서의 

전달교육이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다.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제도

2007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산ᆞ어업분야 외국인 선원의 도입제도는 「선

원법」을 적용받는 총톤수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어선은 ‘외국인 선원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총톤수 20톤 미만

의 어선은 ‘고용허가제’로 구분되었다. 즉 수산ᆞ

어업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

어오는 인력(E-9-4 비자)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

고 있는「선원법」 및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에 따라 민간 송·출입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

인 어선원(E-10-2 비자)으로 나뉜다. 

 (2) 외국인 어선원의 교육제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산업인력공단 또

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

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

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
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①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② 외

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③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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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④ 「근로기준법」, 「출

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⑤ 한

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취업

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외국인 선원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어선

원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 제8항에서 

한국선원과 혼승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은「선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에 선원업무 수

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한

국의 출입국관계법령, 인권 침해 예방 및 폭행·임
금 체불 등 인권 침해시 권리구제 방법 등의 직

무적응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적응

교육은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 받아야 하는 

입국 전 교육과,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3일 이

내의 교육을 이수(선박운항 일정상 불가피한 경

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

육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입국 후 교육이 있으며, 
선박소유자, 관리업체 및 선장은 외국인선원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

다. 외국인 어선원(E-10-2 비자)의 입국 후 교육

은 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입국 후 교육은 ‘어선 외국인선원 운용요령’에 

따라 교육시간은 16시간이며 교과목은 한국어, 
한국문화, 어업기초, 산업안전보건 및 관계법령으

로 구성되어 있다.

 (3) 외국인 어선원의 교육제도의 문제점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선원제’를 통해 입국

한 외국인 어선원은 총 13,240명으로 원양어선에 

4,324명, 연근해어선에 8,916명으로 상세 현황은 

<Table 3>과 같다(MOF, 2022). 그러나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제7조 제8항의 직무적응교육은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의 교육

으로 ‘외국인 선원제’를 통한 외국인 어선원도 

「선원법」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산지

방해양항만관청 및 수협중앙회 확인결과 원양어

선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은 「선원법」 또는 

「선원의 훈련ᆞ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

고 있으나,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상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원법 시행령」제6조 제

1호 및 제2호에서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에 사용

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에 대한 선원명부의 

공인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Nationality
TotalIndo-

nesia
Phili-
ppine

Viet-
nam

Mya-
nmar China Other

Ocean-g
oing 

fishing 
vessel

3,416 603 268 9 5 23 4,324

Coastal/ 
Offshore 
fishing 
vessel

4,282 - 4,072 4 558 - 8,916

Total 7,698 603 4,340 13 563 23 13,240
Source: MOF, 『Korean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2022

<Table 3> Status of foreign seafarers employed in 
Korean-flag fishing vessels in 2021

2. 어선원의 승하선 공인제도

가. 공인제도의 의의 및 법적성질

「선원법」은 선원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원근로조건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

정관청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

려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의 승하선에 대한 신

고의무 및 행정관청의 공인제도를 규정하고 있

다. 즉 「선원법」상 공인은 해양노동의 특수성

을 감안하여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선원의 근로조건이 적법한지 여

부,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선원의 승·
하선, 직무변경, 계약 갱신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선원근로보호의 실효를 

기대하기 위한 것이다(Kw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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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제도의 의의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

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원법 시행규

칙」 제26조에 따라 ① 선원근로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에 위반

되는지 여부, ② 선박소유자가 선원법령에서 정

한 재해보상 및 유기구제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③ 선원근로계약 당사자

의 합의 여부, ④ 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

장 보험ᆞ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⑤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⑥ 법 제

109조에 따른 구직등록 및 구인등록의 여부, ⑦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ᆞ훈련에 관한 

사항, ⑧ 선원수첩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

한 입국사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의 공인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나 공

인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확인설(증명설)’과 

‘행정상 사실행위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행정상 

사실행위설’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

선공인 신청을 받은 때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승선

공인 확인사항(「선원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다툼이 없이 명확한 기준의 법률관계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행정상 사실행위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Lee, 2019). 그러나 ① 

공인은 선원의 승선·하선·직무변경·계약갱신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선원의 근로조

건이 적법한지 여부,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감독하여 선원근로보호의 실효를 기대하

기 위한다는 점, ② 승선공인이 유지되는 동안 

선원은 다른 선박에 승선공인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 공법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점, ③ 선원근

로계약에 관하여는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은 선원근로계약이 성립이나 효력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확인설(증명

설)’(Kwon, 2022)이 타당하다.

나. 어선원 승하선 공인제도 현황

「선원법」 제44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

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승선ᆞ

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

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어야 하

고, 이에 따른 승선ᆞ하선 교대가 있을 때에는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아

야 한다. 그러나 항해구역이 「선박안전법」 제8
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근해구역 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①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②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

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③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

에 승무하는 선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는 선원명부의 공인이 면제된다(「선원법」제44
조 제3항 전단, 「선원법 시행령」 제6조). 「선

원법 시행령」 제6조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의 편

의를 증진하고, 선원의 복지증진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원법」이 2001년 3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에 사용하

는 어선에 승무하는 일부 선원(부원)에 대하여는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2001
년 6월 29일 시행된 규정이다. 

다. 어선원 승하선 공인제도 문제점

인적요인에 의한 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

해서는 교육 및 감독 강화를 통한 인적안전 확보

가 필요하다. 「선원법」제116조는 “선원과 선원

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

야 하고(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이

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선원업무 처리지침」제16조에

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법 시행규칙」 제



최윤원ㆍ조장원ㆍ김기선

- 818 -

57조 제1항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승선공인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

제도는 어선원의 인적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관청

의 적극적인 감독행위이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원법」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선원교육기관으로서 어선원의 기초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Table 4>는 어선의 부원

에 대한 재교육 규정이 시행된 2015년 1월 6일 

이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한 기초안전교

육(어선부원)과 기초안전재교육(어선부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BST for rating of 
fishing vessel

BSTR for rating 
of fishing vessel

2015 427 0
2016 692 0
2017 365 25
2018 321 0
2019 298 0
2020 273 2
2021 389 0
2022 818 1
Total 3,583 28

BST : Basic safety training course(period : 2 days)
BSTR : Basic safety training course refresher(period : 1 
day)
Sourc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KIMFT), 2023

<Table 4> Status of basic safety training for 
rating of fishing vessel

<Table 4>에서 기초안전교육(어선부원)의 주요 

교육이수자는 수산계 지정교육기관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며, 2022년 기초안전교육(어선부원) 
교육이수자가 818명으로 증가한 것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기

초안전교육(어선부원)을 이수하지 않은 대형선망

수산업협동조합원 등의 교육이수가 반영된 결과

이다(KIMFT, 2023). 또한 「선원법 시행규칙」부

칙 제2조 기초안전교육에 관한 특례규정에도 불

구하고 기초안전재교육(어선부원) 이수자가 2015
년 이후 28명밖에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21
년 말 기준 연근해어업 어선에 종사하는 내국인 

부원 9,088명의 선원 중 대다수가 기초안전교육

(어선부원) 및 기초안전재교육(어선부원)을 이수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KIMFT, 2023). 
<Table 5>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의 직무상 사고(실종 및 사망)를 

나타낸 것으로, 인원수 기준으로 5년 평균 직무

상 사고율이 원양어선은 1.2‰인 반면, 연근해어

선은 4.36‰으로 연근해어선의 직무상 사고율이 

원양어선의 직무상 사고율보다 5년 평균 4.5배 

높다. 이는 「선원법 시행령」 제6조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의 

선원명부 공인면제 규정으로 인해 연근해어선 어

선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

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하나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Ocean-going fishing 
vessel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B)/(A)
Injured
(No.)

Crew
(No.)

(A)
Rate
(‰)

Injured
(No.)

Crew
(No.)

(B)
Rate
(‰)

2017 3 1,406 2.1 51 14,020 3.6 1.7
2018 1 1,397 0.7 54 13,982 3.8 5.4
2019 1 1,369 0.7 54 13,666 3.9 5.4
2020 1 1,232 0.8 88 13,743 6.4 7.9
2021 2 1,151 1.7 56 13,534 4.1 2.4
Ave. 1.6 - 1.2 60.6 - 4.36 4.5

Source: MOF, 『Korean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2022
*Injured: The sum of dead and missing

<Table 5> Status of crew injured in fishing vessel

3. 연근해 어선원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

가. 연근해 어선원 안전교육 개선방안

 (1) 기초안전교육(어선부원)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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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에 따른 기초

안전교육(어선부원)의 교육대상자는 현행 규정상 

총톤수 20톤 이상 총톤수 25톤 미만 어선의 부원

은 기초안전교육(어선부원)에서 적용제외 되어있

다. 또한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비고 

제10호에서 기초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에 대한 선상훈련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을 규정

하고 있으나 「선원업무 처리지침」제16조의2에

서 “기초안전교육, 선박보안기초교육 및 여객선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상훈련을 받는 대상자

는 공연종사자, 청소원, 선박조리사 등 여객서비

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시 현행 규정상 총톤수 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의 부원은 「선원법」상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초안전교육(어
선부원)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총톤수 25
톤 이상의 어선이 아니라 「선원법」의 적용범위

와 동일하게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으로 확대

해야 한다.

 (2) 기초안전교육(어선부원) 면제규정 삭제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비고 제4호

는 1999년 9월 16일 「선원법 시행규칙」개정시 

도입된 기초안전교육 면제규정이다. 그러나 2015
년 1월 6일「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

초안전재교육(어선부원) 규정의 도입 이유는 “선
원의 해상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

의 부원은 기초안전교육 재교육을 5년마다 받도

록 하여 선원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

며, 「선원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 기초안전교

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

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을 고려할 시 [별표 5의5] 비고 제4호의 

규정이 현행규정으로 유지되는 것은 행정처리상

의 실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안전교육 면

제 대상자인 “1월 이상의 승무경력 있는 자” 또

는 “1999년 6월 24일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초안전재교

육(어선부원) 규정이 도입되었으므로 [별표 5의5] 
비고 제4호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연근해 어선원 공인제도 개선방안

「선원법 시행령」 제6조는 선원 및 선박소유

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선원의 복지증진 및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선원명부 공인면제 규정이

다. 즉「선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호내지 제2호

는 승‧하선 교대가 잦은 연근해어선 부원의 경우 

선주 및 선원의 편의 증진 및 행정간소화를 위해 

선원명부의 공인을 면제하고 당해 어항의 관할 

해양경찰서의 단순한 인원점검으로 대체하고 있

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선원에 대한 승선 자격요

건 확인 절차(승선원명부 공인, 해기면허 및 안전

교육증서 확인 등)가 생략되어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 불가, 선원의 적정성 확인 불가 및 

승선경력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해

양수산부는 2022년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개정계획’에서 연근해어선 부원을 공인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선원명부 공인을 받도록 「선

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호내지 제2호를 삭제를 

추진하였다(「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22).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선원법 시행

령」 제6조 제1호내지 제2호의 삭제는  ① 지방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인력 확보 문제, ② 어선소

유자의 승선공인에 대한 추가 업무로 인한 반대 

등의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제Ⅲ장 제2절 공인제도의 의의 및 법적성질에

서 알 수 있듯이 「선원법」상 공인은 해양노동

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선원의 근로조건이 적

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근해어선 

부원에 대한 공인 면제의 목적이 선원 및 선박소

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선원의 복지증진 및 고

용촉진을 도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



최윤원ㆍ조장원ㆍ김기선

- 820 -

원을 포함한 연근해 어선부원의 기초안전교육 미

이수의 문제가 식별됨에 따라 연근해어선 부원의 

공인면제 규정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개선 또

는 삭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연근해 어선부원 안전교육 이행방안

연근해어선의 내국인 부원은 2021년말 기준 

9,088명으로 「선원법」상의 기초안전교육(어선부

원)은 현행과 같이 「선원법」 제117조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행할 수 있다. 현재 한국

해양수산연수원은 기초안전교육(어선부원)을 시

행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3곳(영도 본원, 용당캠

퍼스, 목포 분원)을 갖추고 있어 기초안전교육(어
선부원) 시행에 대한 홍보와 교육수요 분산을 위

한 계획 수립을 통해 기초안전교육(어선부원)을 

시행 할 수 있다.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부원은 2021년말 기준 

8,916명으로 「선원법」상의 기초안전교육(어선부

원)의 시행방안은 입국 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서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과 원양어선의 어선원과 

같이 자국에서 이수하고 입국하는 방안이 있다. 
외국인 연근해어선원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베트

남, 중국, 미얀마 등으로 다양한 국적에 따른 언

어의 장벽, 기존 교육에 추가되는 교육과 장거리 

이동(인천 등에서 부산 또는 목포로 이동) 및 이

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경비 등을 고려할 시 한

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한 기초안전교육(어선부

원) 시행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

네시아, 베트남, 중국, 미얀마에도 「선원의 훈련

ᆞ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

약」에 따른 교육기관이 존재하므로 원양어선의 

어선원과 같이 자국에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

고 입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Ⅳ. 결 론

이 연구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직무상 사

고(실종 및 사망) 발생률이 원양어선보다 4.5배 

높은 연근해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

원법」을 적용받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연근해어

선을 중심으로 어선원의 교육제도로서 기초안전

교육(어선부원)을 분석하고, 감독제도로서 「선원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연근해어선 부원에 대

한 공인면제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

점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의 기초안전교육(어선부

원)과 관련하여 기초안전교육(어선부원) 대상자에 

대한 적용범위 문제, 비고 제4호에 따른 기초안

전교육 면제 문제를 식별하였다. 또한 감독제도

와 관련하여 연근해어선 부원에 대한 승·하선 공

인절차 면제에 대한 문제를 식별하였다. 선원의 

기본 승선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제도적 절차가 

생략됨으로서 법정교육과정 이수 등 선원의 승선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선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정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내·외국인 어선부원이 기

초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승선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먼저 

연근해 어선원의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기초안전

교육(어선부원)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총

톤수 25톤 이상의 어선이 아니라 「선원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하게 총톤수 20톤 이상으로 확대

하고,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비고 제4
호의 기초안전교육(어선부원) 면제규정 규정 삭

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으

로 연근해어선 내·외국인 부원의 기초안전교육 

미수료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교육 시행방안 및 

실행력 확보방안으로 연근해어선 부원을 공인면

제 규정 개선 또는 삭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과 

관련된 문제를 통계자료와 관련 법령을 통하여 

식별하였다. 이러한 사실적인 데이터 분석은 정

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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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연구는 기초안전교육(어선부원) 교육대

상자의 적용범위 문제와 면제규정 문제를 분석함

으로써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식별하였

다. 이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더불

어 이 연구는 연근해어선 부원의 승·하선 공인절

차 면제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함으로써 감독제도

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는 안전한 근로환경 확

보를 위해 감독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의 시행 결

과를 평가하고, 연근해어선의 해양사고 감소 효

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교육제도

와 감독제도가 실제 사고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야 한다. 특히 어선소유자와 관련 산업체에 연근

해어선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안

전에 대한 높은 인식과 책임의식은 안전사고 예

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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